
영동군 공고 제2017 – 470호

불법명의자동차(대포차) 운행정지 명령 공고

  「자동차관리법」제24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운행

정지명령을 하고, 동법 제24조의2 제3항4호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운행정지 사유 :「자동차관리법」제24조2 제2항 

2. 대상 차량

자동차 소유자 운행정지
비 
고

등록번호 차명 차대번호 성명 사용본거지 요청일 사유

대전32노
4968

겔로퍼 KMXKPE1BPPU032329 서**
충청북도
영동군

‘17.5.17. 소유자 신청

  

3. 유의사항

 가. 불법명의자동차(속칭 대포차)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위 차량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제24조

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며, 이와 같은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

에 기재됩니다.

 나.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

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81조제7의2호에 따라 

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다.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

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,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

조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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